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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
○ 2021년 ‘대구 청년 간병인 사건’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

족돌봄청년(영케어러)에 대한 인식과 이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

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. 서울시 역시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

고 가족돌봄청년(영케어러)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두

고 있고 각종 시범 사업들도 진행 중에 있음

○ 서울시가 최근 실시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영케어

러들이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주거비 문제로 나타남. 또한, 서울연구

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들은 돌봄에 떠밀려 생계를

위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애초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

해 생애 전반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확

인됨

○ 현행 조례가 다양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

, 주거비 등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규정과 교육 관련 구체적 지원규

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사업의 종류에 '주거와 생활안정을 위

한 지원사업'과 '교육지원사업'을 추가로 명시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

가.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에 '주거와 생활안정

을 위한 지원사업' 추가

나.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에 '교육 지원사업' 추

가






